
제안사항, 이유 

 

□ 제안 사항 

○2014. 4. 8 및 2015. 2 .24 자 노사합의서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조합 및 전 

위원장 외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었고, 현재도 관련 소송이 추

가 진행중임. 

 

○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손해액을 지급한 바 있고, 앞으로도 추가

적인 재판 결과에 따라 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바, 그와 관련하여 정윤모 

전 위원장 외 1인에 대해 위 손해와 관련한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가 문제임. 

 

□ 제안 이유 

○당시 노사합의 절차는 정기 임▪단협 단체교섭이 아닌, 연중 수시로 진행되

는 노사합의 경우는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았던 오랜 기간 동안의 관행에 

따른 것이었으며, 합의 취지도 kt의 경영위기 타개, 고용안정 등 조합원 전체

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고, 이 노사합의를 통한 개인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

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음. 

 

○조합간부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조직 자체의 관행적인 행위였던 점 등을 

고려한다면 조합간부 개인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음. 

 

○이에 합의 주체인 위원장과 사업지원실장은 당시 관행에 따라 업무처리를 

하였음에도 합의서에 서명하는 직책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책임을 추

궁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노동조합 활동 위축으로 조합원 전체

의 이익 침해를 가져올 수 있어 정윤모 전 위원장 외 1인에 대해 조합원총회

에서 손해배상 관련 면책의 건에 대한 조합원 총의를 묻고자 함.  


